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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시행 4년에 대한 평가와 제언

1)이 경 재
＊

국 문 요 약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이하 ‘윤방법’이라 한다)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한 성매매특별법
(여기에는 이른바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방지법’이 있다)1)이 2004년 시행된 지 벌써 4년이 경과하
였다. 2000년대 초반 일련의 성매매업소 화재 사망사건을 계기로 일부 여성단체와 국회의원들이 윤방
법을 대체할 새로운 성매매규제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주도하였고, 때맞추어 설립된 여성부의 주도
하에 기존의 규제방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바로 성매매특별법
이다. 이로써 적어도 성매매에 관한 한 완벽한 금지체계와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완벽한 보호 및 
지원체계가 구축되었다고 여성계는 자부하였다. 그러나 시행 첫 해부터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반대의
견과 조롱에 가까운 비난이 빗발쳤으며 예상치 못한 일들까지 발생하였다.

성매매특별법의 시행 이후 성매매사범은 급증하였지만 대부분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기소된 
경우에도 대부분 벌금형을 처벌받고 실제로 징역형을 받아 처벌되는 경우도 매우 드물다. 또 ‘존 
스쿨’ 제도의 시행 이후 기소유예를 받은 자에게 일정한 성교육을 받게 하여 기소를 유예해 주는 
제도는 국가가 일반국민에게 도덕교육을 받게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은 당초 예견했던 바와는 다른 많은 문제점들을 露呈하고 있다. 그 까닭은 이 법이 
일반국민의 동의와 합의를 수렴하지 못한 채 한쪽의 의지만을 토대로 제정되었고, 형법의 일반원칙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입법되고 집행되었기 때문이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많은 단순 성매매에 
대하여는 장기적으로 볼 때 비범죄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합리적이고 타당
하다고 하여도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단순 성매매의 처벌을 지지하는 측으로부터 또 다른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 따라서 입법적인 비범죄화보다는 사실상의 비범죄화, 즉 단순 성매매가 법률적
으로는 범죄이지만 실제로는 처벌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의 비범죄화로서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성병과 
에이즈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조치(예컨대, 성매매업소 종업원들에 대한 정기검사 등)의 시행이나 
특정지역에서만 성매매업소를 영업할 수 있게 하는 구역화 작업이 동시에 행해져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성매매특별법, 성매매, 최후 수단성, 시민의 자유를 위해

** 충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법학박사

1)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7196호, 2004. 9. 23 발효: 이를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7212호, 2004. 9. 23 

발효: 이를 성매매방지법이라 한다)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전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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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1961년 제정된 윤락행위등방지법(이하 ‘윤방법’이라 한다)을 폐지하고 이를 대체한 

성매매특별법(여기에는 이른바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방지법’이 있다)2)이 2004년 

시행된 지 벌써 4년이 경과하였다. 윤방법이 성매매특별법으로 대체된 데에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 먼저 2000년, 2001년, 2002년 연속적으로 발생한 군산과 부산에서 발생

한 성매매업소의 화재로 많은 종업원과 영업주가 비참하게 죽은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 

성매매가 큰 사회문제로 부각된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2001년 이후 미국 국무부에서 

발행한 인신매매보고서 에서 우리나라가 최하위인 3등급을 받아 국제적으로 한국의 

성매매 문제가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일부 여성단체와 국회의원들

이 윤방법을 대체할 새로운 성매매규제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주도하였고, 때맞추어 

설립된 여성부의 주도하에 기존의 규제방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 

결과로 탄생한 것이 바로 성매매특별법이다. 성매매특별법 가운데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동법 제1조)으로 하고, 성매매방지법은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동법 제1호)으로 하고 있다. 이로써 

적어도 성매매에 관한 한 완벽한 금지체계와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완벽한 보호 및 

지원체계가 구축되었다고 여성계는 자부하였다.

그러나 시행 첫 해부터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반대의견과 조롱에 가까운 비난이 빗발

쳤으며 예상치 못한 일들까지 발생하였다. 예를 들자면, (주로 남성들로부터) 이 법률을 

집행한다고 하여 과연 성매매가 근절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회의적인 시각에서 비판과 

비난이 제기되었고, 법학자들도 법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하였으며, 

심지어 이 법에서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했던 성매매업소 종사자들조차 오히려 이 법의 

철폐를 부르짖고 자신들을 性노동자로 인정해달라고 주장3)하는가 하면, 가혹한 경찰의 

2)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7196호, 2004. 9. 23 발효: 이를 

성매매처벌법이라 한다)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7212호, 2004. 9. 23 

발효: 이를 성매매방지법이라 한다)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전자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한다.

3) 김진명, “성(性)노동자라는 평범한 직업인으로 살고 싶다 - 집창촌 여성종사자 모임 성매매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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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에 자살하는 일4)까지 발생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이 법이 시행된 지 1주년, 2주년, 3주년마다 반복되었고, 급기

야 시행 4주년이 되는 2008년 9월 즈음에 서울 장안동에 밀집해 있는 안마시술소에 

대한 성매매 단속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세인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성매매 단속기관인 

경찰은 철저한 단속을 부르짖으며 새로운 기동대까지 창설5)했지만, 성매매업소 주인과 

종업원의 잇따른 자살은 다시 이 법에 대한 찬반양론을 격화시켰다. 게다가 경찰에게 

꾸준히 뇌물을 상납한 사실을 공개한 사실6)은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버

렸고, 단속을 두려워 한 여성종업원들은 일본이나 미국 등 해외로 진출하기 시작하였고, 

남성들 역시 해외로 원정을 가 성매매를 하는 현상까지 만들어냈다.7) 심지어 성매매를 

철저하게 단속했던 전직 경찰도 현행의 규제방식으로는 성매매를 없애지 못한다고 충

고하고 있으며,8) 이 법 시행 이후 성매매사범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났다고 

하는 통계까지 나오고 있다.9) 도대체 성매매특별법에 어떤 문제가 있기에 이러한 일련

의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일까?

이제 시행 4년이 지난 지금, 성매매특별법에 대하여 냉정하게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 글에서는 성매매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다음, 성매매에 

관련된 공식통계자료를 분석해 보고, 성매매를 어떠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 법이 지닌 집행상 또는 입법상의 문제점을 검토한 다음, 

폐지 요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0/20/2008102001840.html 참조.

4) 연합뉴스, “장안동 안마시술소 여종업원 또 자살 - 단속 원망하는 유서 발견…“왜 이렇게 단속 서두

르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1/01/2008110100505.html 참조.

5) 조선닷컴, “치안전담기동대 '그린포스'·'스텔스' 내일 발대식 - 성인오락실· 집창촌 등 무제한 단속

키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9/16/2008091601004.html 참조.

6) 조선닷컴, “장안동 업소-경찰관 유착설 사실로 - 검찰, 단속 정보 제공 대가 뇌물수수 경찰관 구속”,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1/18/2009011800139.html?Dep0=chosunmain

&Dep1=news&Dep2=headline2&Dep3=h2_04 참조.

7) 최근 성매매특별법 시행 후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최호열, “성매매특별법 4년, 이상과 현실 

사이”, 신동아(2008. 12), 250-261면; 뉴시스, “성매매특별법 4년 ① - ⑥”,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9/21/2008092100618.html 참조.

8) 김강자, “성매매전쟁, 지금 방식으론 필패(必敗)”,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09/18/2008091801651.html 참조.

9) 양혁진, “성매매사범, '특별법' 4년간 오히려 증가”, 
http://www.asiae.co.kr/uhtml/read.php?idxno=200809300803438348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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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성매매 정책을 제언해 보기로 한다.

Ⅱ. 성매매 규제법률의 변화와 그 내용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를 규제하는 법률로는 윤방법과 성매매특별법을 대표

적인 예로 들 수 있다.10) 그 연혁과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1)

1. 윤락행위등방지법

가. 제정 경위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를 성공시킨 군사혁명정부는 사회악 일소를 표방하고 윤락

행위를 금지하는 윤락행위등방지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그 이전에도 일정한 유형의 

성매매가 법에 의해 금지되었다. 일본의 강제점령기에는 1904년 6월에 일본식 遊廓이 

나타나게 되고, 1916년 3월에는 警務總監部令 제4호에 의해 ‘遊廓業娼妓取締規則’
이 시행되어 公娼制度가 시행되었으나, 해방 후 미군정은 1946년 5월  부녀자의 매매 

또는 그 매매계약의 금지에 관한 법령 을 공포  시행하였다. 그 성과로서 1947년 11월

에 公娼廢止令이 공포되어 매춘이 금지되기에 이른다. 하지만 이 令의 시행에도 불구

하고 私娼은 근절되지 않았고 6.25 전쟁을 거치면서 私娼을 중심으로 한 윤락행위는 

끊이지 않았다. 그러다가 5.16 군사혁명정부가 윤방법을 제정한 후 公娼廢止令은 폐

지되었으며, 1969년에는 동법시행령이 만들어졌다.12)

1961년 11월 9일 법률 제771호로 제정된 윤방법은 그 후 1995년 1월 5일 법률 제

10) 물론 형법에도 일정한 유형의 성범죄(예컨대, 간음 목적의 약취유인죄 또는 부녀매매죄 등)를 처벌

하고 있으나 이는 성매매와는 조금 다른 유형의 범죄를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논외

로 한다.

11) 매춘의 역사나 권력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박종성, 한국의 매춘 , 인간사랑, 1994; 박종성, 권력

과 매춘 , 인간사랑, 1996 참조.

12) 오영근/박미숙, 윤락행위등방지법에 관한 연구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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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1호에 의하여 전면개정된 것을 포함하여 총 7차의 개정을 거쳐 2004년 3월 22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부칙 제2호에 따라 폐지되었다.

나. 윤방법의 구성과 주요 내용

2004년 폐지되기 전의 윤방법은 총 5개의 장과 2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는데, 제1

장 총칙에는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상 유의사항, 제4조 금지행위, 제5조 

국가등의 책임, 제6조 비밀보장, 제7조(삭제)가 규정되었다. 제2장 선도보호에는 제8조 

보호처분, 제9조 선도보호조치, 제10조 선도보호의 내용이 규정되었으며, 제3장 요보호

자를 위한 복지시설 및 여성복지상담소에는 제11조 시설의 종류, 제12조 시설의 설치, 

제13조 시설의 운영, 제13조의2 시설에의 우선보호조치, 제14조 여성복지상담소의 설

치, 제15조 여성복지상담원, 제16조 수탁의무, 제17조 폐지·휴지 등의 신고, 제18조 

시설의 폐쇄 등이 규정되었다. 제4장 보칙에는 제19조 비용의 보조, 제20조 불법원인으

로 인한 채권무효, 제21조 지도·감독, 제22조 청문, 제23조 권한의 위임이 규정되었으

며, 제5장 벌칙에는 제24조 벌칙, 제25조 벌칙, 제26조 벌칙, 제27조 양벌규정, 제28조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다.

위의 규정 가운데 금지되는 행위와 그 처벌에 관한 한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이 법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윤락행위를 방지하고 윤락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자를 선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윤락행위”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하여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요보호자”라 함은 윤락행위의 상습이 있는 자와 환경 또는 성행으로 보아 윤락행위를 하게 될 현저한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윤락행위

   2.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되는 행위

   3.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는 

행위

   4.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5. 윤락행위를 한 자 또는 윤락행위의 상대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또는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

제26조 ③ 윤락행위를 한 자 또는 윤락행위의 상대자가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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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윤방법의 특징

윤방법은 형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법률로서 윤락행위의 방지와 윤락여

성의 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형사처벌과 선도보

호처분의 두 가지 수단을 가지고 있는 점이 특징이었다. 아울러 이 법은 윤락행위로 

인한 요보호자에 대하여 보호처분과 선도보호조치를 통하여 상담, 치료, 교육, 취업안

내, 생활지도 등을 규정하였다.13)

그러나 이 법은 윤락행위에 대한 처벌뿐만 아니라 요보호자에 대한 보호처분 내지 

선도보호조치라는 상이한 형사정책과 사회정책이 혼재하고 있어 그 실효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문제점도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 아울러 법률의 이름이 윤락행위등 ‘방지’법
으로 되어 있어 처벌의 목적이 부각되어 있지 않은 점, 금지되는 행위를 ‘淪落行爲’라
고 칭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도덕적 타락이라고 낙인찍은 점, 윤락 문제를 특히 윤락여

성 개인의 일탈의 문제로 파악한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14)

2. 성매매특별법

가. 제정 경위

2000년을 전후해서 발생한 일련의 성매매업소 화재 사망사건은 일부 여성단체를 흥분

시킨 중대한 사건이었다. 이들 사건을 계기로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성매매방지법 제정 

특별위원회 를 구성하여 2002년 9월 기존의 윤방법을 대체할 성매매특별법을 청원하게 

되었다. 그 결과 많은 논란 끝에 참여정부는 2004년 3월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방지법을 

제정하고 9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특히 성매매방지법은 타인을 유인  매개  알선

한 중간매개자와 性購買者, 性販賣者인 성매매여성을 처벌하되, 비자발적으로 성매매

를 한 여성들을 성매매피해자로 하여 비범죄화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여성부의 

출범으로 성매매에 대한 정책은 여성정책의 주요과제가 되었고, 성매매방지종합대책을 

발표하는 등 성매매에 대하여 적극적인 국가개입의 의지를 표명하였고 또 실천하였다.15)

13) 오영근/박미숙, 55-56면.

14) 오영근/박미숙, 27면, 56-5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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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

    2. “성매매알선등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다.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의 규정에 의한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영상물 등의 촬영대상으로 삼을 목적으로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나. 가목과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나. 성매매특별법의 구성과 주요 내용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방지법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성매매처벌

법의 구성과 내용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매매처벌법은 총 4개의 장과 28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에는 제1

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제4조 금지행위,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 규정되어 있고, 제2장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에는 제6조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

특례와 보호, 제7조 신고의무 등, 제8조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제9조 심리의 비공

개, 제10조 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 제11조 외국인여성에 대한 특례가 규정되어 

있다. 제3장 보호사건에는 제12조 보호사건의 처리, 제13조 관할, 제14조 보호처분의 

결정 등, 제15조 보호처분의 기간, 제16조 보호처분의 변경, 제17조 다른 법률의 준용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4장 벌칙 등에는 제18조 벌칙, 제19조 벌칙, 제20조 벌칙, 제21조 

벌칙, 제22조 범죄단체의 가중처벌, 제23조 미수범, 제24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25조 

몰수·추징, 제26조 형의 감면, 제27조 양벌규정, 제28조 보상금이 규정되어 있다.

위의 규정 가운데 핵심적인 조문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성매매특별법의 주요 내용

15) 여성가족부, 성매매방지법의 제정과 성과 , 2007년 여성정책 전략센터 연구자료(2), 20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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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자나 그를 보호·감독하는 자에게 선불금 등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약속
하고 대상자를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다. 가목 및 나목의 행위가 행하여지는 것을 알면서 가목과 같은 목적이나 전매를 위하여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라. 가목 내지 다목의 행위를 위하여 대상자를 모집·이동·은닉하는 행위

    4. “성매매피해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나.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

매를 한 자
       다.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를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한 지배·관리하에 

둔 것으로 본다.
    1. 선불금 제공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도 그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
    2. 타인을 고용·감독하는 자, 출입국·직업을 알선하는 자 또는 그를 보조하는 자가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여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채무이행 확보 등의 명목으로 제공받은 경우
제4조 (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성매매
    2. 성매매알선등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4.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을 고용·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하여진다는 사실을 알고 

직업을 소개·알선하는 행위
    5.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행위 및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행위
제21조 (벌칙) ①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다. 성매매특별법의 특징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방지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전자는 법무부

가 그 소관부처이고 후자는 여성가족부가 그 소관부처이다. 이 가운데 성매매처벌법은 

기존의 윤방법과는 그 체계와 내용을 달리한다. 예컨대,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피해자라

는 개념을 도입하여 위계나 위력 등에 의하여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등의 성매매를 처벌

하지 않고 있다(제2조 제2항 제4호, 제6조 제1항). 과거 윤방법과는 확연하게 구별되는 

차이점일 것이다. 또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한 자 등이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자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하는 규정(제10

조)을 두어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채무가 아무 효력이 없음을 천명하였다(이는 과거 윤방

법 제11조의 불법원인의 채권무효 규정을 좀 더 구체화한 것이다). 또 외국인여성에 대

한 특례(제11조)를 두고 있다는 점도 기존의 윤방법과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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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성매매에 관련된 통계 분석

1. 여성가족부의 2007년 전국 성매매 실태조사  통계

성매매방지법 제3조의 제1항에 의하면 “여성부장관은 3년마다 국내외 성매매 실태조

사를 실시하여 성매매 실태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성매매의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에 기초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2007년 전국 

성매매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다양한 내용의 성매매 실태조

사를 하였는데 실태조사는 1) 성매매 규모 실태(2007)와 2) 2002년도와 비교한 2007년 

성매매 규모실태의 변화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주요한 내용만 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16) 

가. 성매매 규모 실태(2007)

<표 3> 성매매 경제 규모

구 분
업소 수
(개, 건)

성매매여성 수
(명)

연간 성구매자 수
(만명)

연간 거래액
(억원)

전 업 형

겸 업 형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

1,443
44,804
(36,337)

3,644
147,392
118,671

251
5,010
4,134

2,068
76,865
62,019

합     계
46,247
(82,584)

269,707 9,395 140,952

※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여성 수, 성구매자 수, 연간 거래액의 경우, 단속실적 비율을 고려해서 전체 합계의 

44% 수준으로 가정하여 추정한 값임.

※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의 경우 비업소형이나 경로형 등의 유형으로 대부분 업소의 형태를 띠지 않으므로 

업소 수는 추정하지 않음(출처: 여성가족부, 2007년 전국 성매매 실태조사 , xv면)

위의 통계에 의하면 2007년을 기준으로 할 때 전국의 성매매 경제 규모는 성매매를 

전업으로 하는 형태인 전업형 1,443소와 성매매를 겸업으로 하는 겸업형 44,804소를 합하

여 모두 46,247소가 있다(여기에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를 포함하면 82,584건이 된다.).

16) 이하의 통계는 여성가족부, 2007년 전국 성매매 실태조사 , 연구보고 2007-60, 2007, xv-xxix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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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성의 수는 전업형 3,644명, 겸업형 약 148,000명이고, 인터넷 등을 합하면 

약 270,000명으로 추정된다.

연간 성구매자의 수는 전업형 251만 여명, 겸업형 5,000만 여명 그리고 인터넷 등 

기타 성매매 구매자 수는 4,100만 여명으로 총 9,395만 명으로 추정된다.

그러한 현황을 바탕으로 할 때 성매매산업의 연간 거래액 규모는 전업형 2,000억 

여 원, 겸업형 약 7조 7,000억 원, 인터넷 등 기타 성매매가 6조 2,000억 원으로 추정되

고, 전체적으로는 연간 거래액이 총 14조 여 원에 달한다고 추정되는데, 이는 2006년도 

국내총생산(GDP) 847조 9,000억 원의 약 1.7% 정도를 차지한다고 한다.17)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업형 성매매 여성은 3,644명, 겸업형은 147,392명 그리고 인터

넷 및 기타 성매매 여성은 118,671명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약 269,707명으로 추정된다.18)

<표 4> 성매매 여성 규모 추정

구 분 전업형 겸업형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
합 계

성매매 여성(명) 3,644 147,392 118,671 269,707

※ 이러한 수치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업형은 영업일수를 300일로 가정하고, 겸업형은 영업일수를 330일로 

가정하여 단속비율을 고려해서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가 전체 성매매거래의 44%인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결과이다(출처: 여성가족부, 2007년 전국 성매매 실태조사 , xv면).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업형 업소의 성매구매 수는 251만 여명, 겸업형은 연간 5,010

만 여명 그리고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 유형은 약 4,134만 여명으로 전체적으로는 약 

9,395만 여명으로 추정된다.19)

<표 5> 성구매자 규모 

구 분 전업형 겸업형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
합 계

연간 성구매자 규모(만명) 251 5,010 4,134 9,395

※ 이러한 수치는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가 전체 성매매거래의 44%인 것으로 가정하여 계산한 결과이다

(출처: 여성가족부, 2007년 전국 성매매 실태조사 , xix면).

17) 여성가족부, xv면.

18) 여성가족부, xviii면.

19) 여성가족부, xix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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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02년도와 비교한 2007년 성매매 규모실태의 변화

2007년 전국 성매매 실태조사 는 2002년의 상황과 2007년의 상황을 비교하여 조사

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성매매 경제규모의 변화

구 분
업소 수(개, 건) 성매매여성 수(명)

연간 성구매자 수

(만명)
연간 거래액(억원)

2002년 2007년 2002년 2007년 2002년 2007년 2002년 2007년 증감

전업형
겸업형
인터넷/

기타

 2,938
57,938

(19,224)

 1,443
44,804

(36,337)

  9,092
241,114
79,012

  3,644
147,392
118,671

 2,100
10,732
4,052

  251
5,010
4,134

 18,318
164,966
 57,879

 2,068
76,865
62,019

-16,250
-88,101
+4,140

합 계
60,876
(80,100)

46,247
(82,584)

329,218 269,707 16,884 9,395 241,163 140,952 -100,211

※ 이러한 수치는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의 경우 단속실적 반영비율을 2002년도에는 24%, 207년도에는 44%

로 가정하여 추정한 것이다(출처: 여성가족부,  2007년 전국 성매매 실태조사 , xxii면).

위의 통계에 의하면, 전업형 성매매 경제규모의 경우 업소 수는 2002년 2,938개소에

서 2007년 1,443개소로 1,495개소가 감소되었고, 성매매 여성의 수는 2002년 9,092명에

서 2007년 3,644명으로 5,448명이 감소되었으며, 연간 성구매자의 수는 2002년 2,100만 

여명에서 2007년 251만 여명으로 1,849만 여명으로 감소되었다. 또 연간 성매매 거래액

은 2002년 18,318억 원에서 2007년 2,068억 원으로 16,250억 원으로 감소되었다.

겸업형의 경우 업소 수는 2002년 57,938개소에서 2007년 44,804개소로 13,134개소

가 감소되었고, 성매매 여성의 수는 2002년 241,111명에서 2007년 147,392명으로 

93,719명 감소되었으며, 연간 성구매자의 수는 10,732만 명에서 2007년 5,010만 명으

로 감소되었다. 또 연간 성매매거래액은 2002년 164,966억 원에서 2007년 76,865억 

원으로 88,101억 원이 감소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및 기타 성매매의 경우에는 건수에서 2002년 19,224건에서 2007년 

36,337건으로 17,113건 증가하였고, 성매매 여성의 수는 2002년 79,012명에서 118,671

명으로 39,659명으로 증가하였으며, 연간 성구매자의 수는 2002년 4,052만 명에서 

2007년 4,134만 명으로 82만 명 증가하였다. 또 연간 성매매거래액도 2002년 57,879억 

원에서 2007년 62,019억 원으로 4,140억 원 정도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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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수치들을 볼 때 전업형과 겸업형의 성매매 경제규모는 줄어들었으나 인터넷과 

기타 성매매 유형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2. 성매매사범에 관한 통계

<표 7> 성매매사범에 관한 범죄분석 통계

연도 계

기소
소년
보호
송치

가정
보호
송치

성매매
보호
송치

불기소
기소
중지

참고인
중지소계

구공판
구
약식구속

불
구속

소계
기소
유예

혐의
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2007 19854 5123 148 649 4326 58 48 328 1380010487 3124 1 188 357 140

2006 25331 4839 224 338 4277 28 15 324 1936117172 2027 4 158 688 76

2005 325 187 15 15 157 - - 6 124 97 26 - 1 7 1

* 출처: 범죄분석 , 대검찰청, 2006, 2007, 2008년도에서 재구성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 뒤인 2005년에 집계된 범죄분석 의 통계에 따르면, 

총 325건 중에 기소된 것이 187건(57%), 불기소된 것이 124건(38%)이다. 기소된 

경우에도 구공판사건이 30건(16%), 구약식사건이 157건(48%)이다.

이 법이 시행된 지 2년 후인 2006년의 통계를 보면 성매매사범이 대폭적으로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총 25,331건의 성매매사범이 발생했고, 기소된 경우가 

4,839건(19%), 불기소된 경우가 19,361건(76%)이다. 기소된 경우에도 구공판사건이 

562건(11%), 구약식사건이 4,277건(88%)이다.

2007년의 경우는 2006년도보다 사건이 줄어 총 19,854건의 성매매사범이 발생하여 

기소된 경우가 5,123건(25%), 불기소된 경우가 13,800건(69%)이다. 기소된 사건 가운

데 구공판사건은 797건(15%)이고, 구약식사건은 4,326건(82%)이다.

위의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발생한 성매매사범은 대부분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며, 기소된 경우에도 (2006년과 2007년의 경우) 대부분이 구약식

으로 처리되었다. 이는 성매매사범을 엄하게 처벌하려고 하는 입법자의 의지가 무색하

게 할 만큼 적은 숫자의 자만이 처벌되고, 처벌되는 경우에도 대부분 경미한 벌금형으

로 처벌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2005년 7월부터 대검찰청과 법무부는 ‘성구매자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실시방

안 및 성매매알선 등 처리지침’(2005. 7)과 ‘기소유예에 처분된 성구매자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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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8월 1일부터 전국 14개 보호관찰소에서 성구매자로 

검찰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

를 영미권에서 실시하고 있는 ‘존 스쿨’(John School) 프로그램이라고 한다.20) 따라서 

이제는 성매매특별법에 의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자도 일정한 교육프로그램을 이수

하여야 한다.

Ⅳ. 성매매에 대한 시각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성매매에 관한 다양한 견해가 대립되어 왔는데,21) 우

리나라도 1990년대 후반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이에 관한 논의가 행해되고 있으며 

다양한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성매매에 관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는 분야는 

주로 법학22)과 여성학23)이지만 철학24)이나 경제학25) 분야에서도 논의되고 있다는 

20) 김은경,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존 스쿨’) 효과성 분석”, 형사정책(제18권 제2호, 2006), 150면; 

최근의 통계에 관하여는 김경화, “ ‘존스쿨’ 보내진 남성 67%가 고학력자”,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0/05/2008100500767.html 참조.

21) 성매매(매춘)에 관한 외국의 견해에 관하여는 이경재, “매춘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그에 대한 형사

정책적 입장”, 형사정책연구(제10권 제4호, 통권 제40호, 1999 겨울호), 161-186면 참조.

22) 법학적 시각에서 작성된 문헌으로는 임 웅, “성범죄의 비범죄화”, 비범죄화의 이론 , 법문사, 

1999; 이영란, “성매매(윤락행위) 최소화를 위한 입법정책”, 저스티스(통권 제65호, 2002/2), 

185-204면; 이호중, “성매매방지법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형사정책(제14권 제2호, 2002), 7-35면; 

하태영, “법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매춘에 관한 연구 - 매춘정책을 중심으로”, 비교형사법연구(제4권 

제2호, 2002), 453-485면; 조 국, “성매매에 대한 시각과 법적 대책”, 형사정책(제15권 제2호, 2003), 

255-288면; 허경미, “성매매규제 관련법의 쟁점”,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15권, 2003), 227-259면; 

김성천, “성매매의 비범죄화”, 중앙법학(제6집 제4호, 2004), 중앙법학회, 117-138면; 이상돈, “성매

매의 범죄화와 인권침해”, 시민과 변호사(2004. 12), 18-22면; 권오명,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소고”, 
법학연구(제17권, 2004), 한국법학원, 187-209면; 이호용, “성매매의 합리적 규제를 위한 법정책적 

방향”,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20호, 2005), 11-34면; 주승희, “법여성주의의 이론의 흐름과 형사법

에의 투영”, 법철학연구(제8권 제2호, 2005), 275-296면; 임상규, “성매매특별법의 필요성과 문제

점”, 형사정책(제17권 제1호, 2005), 179-199면; 배종대, “형법, 형벌, 양형 - 성매매특별법의 경우”, 
형사정책연구(제17권 제4호, 통권 제68호, 2006 겨울호), 437-465면; 한상희, “성매매방지법과 여

성인권”, 민주법학(제30호, 2006), 49-76면; 허경미, “성매매사범의 동기 억제를 위한 정책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심리학연구(제3권 제2호, 통권 제5호, 2007), 249-278면; 박혜진, “성매매특별

법의 실효성”, 형사법연구(제19권 제4호, 통권 제33호, 2007 겨울), 373-394면; 이덕인, “자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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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흥미롭다.

그런데 성매매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지만, 견해가 대립하는 것은 ‘성인

들 사이의 자발적 합의에 의한 성매매’(이를 ‘단순 성매매’라고 부르기로 하자)에 대한 

것이다. 예컨대, 폭력이나 강요에 의한 성매매 또는 성착취 목적의 성매매 등에 관하여는 

異論 없이 그 불법성을 인정하고 있다.26) 하지만 성인 사이의 자발적 성매매에 대하여

는 보수주의적 입장, 자유주의적 입장, 사회주의적 입장, 여성학적 입장에 따라 많은 차

이가 있다. 각각의 입장을 기존의 연구자가 작성한 도표를 통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8>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시각

구 분
보수적 도덕주의
/도덕적 여성주의

자유주의적
여성주의

사회주의적
여성주의

급진적 여성주의

인신매매/
강요된 성매매

형사처벌 형사처벌 형사처벌 형사처벌

단순
성매매의 본질

도덕적 타락 선택으로서의 노동
자본제적 모순으로

서의 노동
여성에 대한 폭력

단순 성매매의
조장·알선

형사처벌 불처벌/형사처벌 형사처벌 형사처벌

단순 성판매 여성 형사처벌 불처벌 불처벌 불처벌

단순 성구매 남성 형사처벌 불처벌 불처벌 형사처벌

* 출처: 조 국, 267면.

대가성 성관계의 비범죄화”, 형사정책(제20권 제1호, 2008), 153-186면 참조.

23) 여성학적 시각에서 작성된 문헌으로는 김은경, “성매매에 관한 페미니즘 담론과 형사정책적 딜

레마”, 형사정책(제14권 제2호, 2002), 37-73면; 박은경, “여성장애인의 성매매와 성매매방지법률

(안)의 문제점”, 여성연구논집(제15집, 2004),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171-200면; 윤덕경, 

“성매매처벌법의 시행 현황과 향후 과제”, Gender Review(Vol.2, 2006), 23-32면; 원숙연/박진경, 

“젠더-거버넌스의 가능성 탐색: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제22권, 2004), 

85-124면; 이나영, “성매매: 여성주의 성정치학을 위한 시론”, 한국여성학(제21권, 2005), 41-85면; 

이나영, “금지주의와 국가규제 성매매 제도의 착종에 관한 연구”, 사회와 역사(제75집, 2007), 39-76

면; 이동주, “한국 성매매 반대운동의 프레임 형성과 변화에 관한 연구 - 1970년 ~ 2005년 기간을 

중심으로”, 사회연구(통권 제15호, 2008. 1), 9-39면; 백수진, “성매매와 성매매방지법에 대한 남성

들의 인식”, 여성연구논집(제19집, 2008), 39-84면 참조.

24) 철학적 시각에서 작성된 문헌으로는 하주영, “성매매는 범죄인가?”, 시대와 철학(제13권 제2호, 

2002), 325-410면; 김애령, “지구화 시대의 성매매와 한국의 성매매방지법 ”, 경제와 사회(통권 

제79호, 2008 가을호), 254-307면 참조.

25) 경제학적 시각에서 본 문헌으로는 이주선, 경제학적 관점에서 본 성매매처벌법 , Issue Paper 

24, 한국경제연구원, 2006 참조.

26) 이에 관하여는 김은경,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 현황과 법적 대응방안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천진호, “성착취와 성착취형 인신매매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과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제

13권 제4호, 통권 제52호, 2002 겨울호), 151-19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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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신매매나 강요된 성매매에 대하여는 입장과 상관 없이 형사

처벌을 주장하고 있지만, 단순 성매매의 본질이나 단순 성매매의 남성과 여성에 대한 

시각이 극과 극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순 성매매에 대하여 아직까

지 합의된 견해가 없을뿐더러 전혀 반대의 입장이 대립되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다. 따라서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 법을 만들거나 집행한다면 당연히 그와 같은 입장에 

서 있지 않은 쪽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단순 성매매에 대한 여성학

적 입장의 견해는 대체로 단순 성매매라도 형사처벌해야 하고, 성을 구매한 쪽(주로 

남성)을 형사처벌해야 하지만, 성을 판매한 쪽(주로 여성)은 설혹 자발적으로 응했다고 

하여도 그것은 여성에 대한 폭력에 굴할 것이기 때문에 범죄자로 보아서는 안 되고 

피해자로 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는 바로 성매매특별법을 제정한 여성계의 입장

과도 일치하는 바이다.27)

하지만 법학적 입장에서 제기되는 견해는 이와 전혀 다르다. 예컨대, 단순 성매매는 

“사생활에 대한 국가권력의 과도한 개입과 우리 사회의 성도덕성의식이 크게 변화했다

는 사실”28) 때문에, “형법이 관여할 필요가 없는 문제이고, 관여한다고 성공할 문제도 

아니기”29) 때문에, “성매매의 전면금지주의를 채택하였지만 성매매가 감소되지 않

기”30) 때문에, “性道德과 性刑法은 분리되어야 하기”31) 때문에, “제재의 당위성을 가

지고 있지 않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32) 때문에, “구체적인 이익의 침해가 

없기”33) 때문에, “개방적 성풍조 등과 같이 근대적 가족제도의 붕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매매를 범죄라고 단죄할 수 없기”34) 때문에, “처벌 근거가 분명하지 않기”35) 때문에, 

非犯罪化하거나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위와 같은 견해들과는 별개로 일부에서 性販賣者(주로 여성)의 일을 합법적인 직업

27) 여성가족부, 2-3면 참조.

28) 임  웅, 108면.

29) 배종대, 463면.

30) 이영란, 198면.

31) 이경재, 185면.

32) 김성천, 136-137면.

33) 이덕인, 180면.

34) 이호용, 30면.

35) 임상규, 1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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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정하여 그들의 노동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36)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흥미로

운 사실이다. 특히 여성주의의 입장에서 “성매매를 섹스(sex)이자 노동(work)”으로 인

식하고 “성매매를 범죄의 영역에 위치지우는 담론이 위험하다”37)고까지 주장하는 견해

는 외국의 성노동자들의 주장이나 최근 우리나라의 매춘 여성들의 주장과도 일맥상통

하는 바이다.

이상 간략하게 살펴본 바와 같이, 적어도 단순 성매매에 관한 한 견해를 수렴하기 

곤란할 정도로 다양하고 폭넓은 주장이 전개되고 있으며 이들이 지향하는 바도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인간의 행위에 대한 평가가 다양하고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행위를 범죄화하여 처벌하는 것이 사회구성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

렵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우리의 성매매특별법은 오로지 하나

의 입장에서 출발한 입법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Ⅴ.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평가

冒頭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욕적으로 시작한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현재, 이를 추진한 측에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하는가 하면, 이 법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풍선효과’만 키웠다고 비판하고 있다. 동일

한 법을 두고 정반대의 평가가 나오는 것은 이 법과 이 법의 시행에 대한 시각이 애초부

터 다르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어찌되었든 간에 현재의 시점

에서 이 법이 제대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이고 경험적인 근거

에 바탕을 두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성매매특별법은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그 법적 효과로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부과

하는 형법의 성격을 지닌 법이다. 따라서 이 법이 올바르게 제정되고 집행되는지를 평

가하려면 마땅히 이 법이 형법상의 諸原則을 지키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즉, 입법상의 정당성과 집행상의 정당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논리적인 순서대로라

36) 하주영, 348면; 김애령, 272면.

37) 이나영, 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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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법이 만들어지고 집행되는 순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여기에서는 冒頭에서 지적

한 문제점들이 주로 법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집행상

의 문제점을 살펴본 다음 입법적인 문제점을 고찰하기로 한다.

1. 성매매특별법의 집행상 문제점

성매매특별법의 특징은 거의 모든 유형의 성매매행위를 형사처벌한다는 데에 있다. 

특히 단순 성매매의 경우 성판매자와 성구매자를 모두 처벌하면서, 일정한 경우 (여성

인) 성판매자는 피해자로 인식하여 이들에 대하여는 형벌보다는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폭력이나 강요 등에 의한 성매매 또는 착취형의 성매매의 불

법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견해는 거의 없지만, 단순 성매매에 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 번째 문제점은, 과연 성매매특별법이 모든 유형의 단순 성매매를 처벌해 왔는가 

하는 점이다. 성매매특별법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성매매로 정의하고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단순 성매매의 유형과 상관없이 일률적

으로 법을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성매매 유형에는 異姓 
간의 성매매와 同性 간의 성매매로 구분할 수 있고, 異姓 간의 성매매도 남성의 성구매

자와 여성의 성판매자, 여성의 성구매자와 남성의 성판매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성매

매특별법은 남성 성구매자와 여성 성판매자의 성매매에만 국한하여 집행되어 왔다. 최근 

들어 남성 성판매자와 여성 성구매자의 성매매(예컨대, 호스트 빠를 통한 성매매)도 적

지 않게 발생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성매매특별법을 적용

했다는 소식은 거의 들어보지 못했다. 게다가 사회 일각에서 동성애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데 동성 간의 성매매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고 또 현실에서도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성매매특별법이 적용되었다는 소식 역시 접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성매매

특별법의 집행은 공평한 법집행이 아니라 차별적인 법집행임에 틀림없다. 법치국가의 

헌법상 평등 원칙은 입법상의 평등뿐만 아니라 법집행에서도 당연히 적용되어야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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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적어도 성매매특별법의 법집행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점은, 성매매특별법이 특정한 형태의 성매매업소에 국한하여 집행되어

져 왔다는 점이다. 예컨대, 집창촌과 안마시술소 등에서 행해지는 성매매에 집중하여 

집행된 반면, 노래방, 룸싸롱, 이발소, 남성휴게텔 등을 통해서 행해지는 성매매에 대하

여는 거의 단속을 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최근 유행하고 있는 1 대 1 형태의 만남식 

성매매나 인터넷이나 휴대폰 등을 통해 만나는 형식의 성매매에 대하여는 전혀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상의 성매매 정의에 따르면 그 형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성매매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당연히 성매매특별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

고, 단속하기 쉬운 집창촌과 안마시술소 등에만 단속을 집중하는 것도 역시 법집행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다.

세 번째 문제점은, 성매매특별법의 단속이 일관성 없이 집행되어져 왔다는 점이다. 

경찰은 특정기간 - 예컨대,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9월을 전후한 기간 - 이나 새로운 

경찰서장이 부임한 직후의 시기에 집중하여 성매매특별법의 위반 여부를 단속해 왔다. 

따라서 이 기간이 경과하거나 특별한 사회문제가 되지 않으면 다시 암묵적인 태도로 

변해 단속의 고삐를 느슨하게 해 왔다. 그 결과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성

매매를 행하는 자들에게 집중단속기간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으며, 이

는 법집행의 일관성을 상실케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 왔다.

이와 같이 성매매특별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형평성이 결여되고 일관성 없이 

집행되어 왔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바로 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

문을 제기하게 되는 바,38) 그렇지 않아도 법 자체에 대한(구체적으로는 단순 성매매에 

대한) 이견과 의문이 많은 법을 더욱 회의적으로 만들게 되었다.

2. 성매매특별법의 입법상 문제점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성매매특별법이 집행상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법이 법으로서의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즉, 성매매특별법은 형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 법은 마땅히 형법상의 제원칙을 

38) 성매매특별법의 실효성 문제에 관하여는 박혜진, 전게논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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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법은 일반적으로 형법의 입법상 제원칙인 형법의 단

편성, 보충성, 최후수단성39) 등을 갖추고 있지 못할뿐더러 형법의 가장 중요한 임무40)

도 수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법치국가의 법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이 정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점인데, 

법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법의 수범자인 일반국민의 동의와 합의에 그 기반을 두어야 

한다. 정당하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법은 규범으로서의 성격을 가지지 못하고, 규범

의 성격을 가지지 못한 법이 효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과거 

1920-30년대 미국에서 禁酒法이 시행되었지만 오히려 불법이 조장되고 이러한 불

법을 이용한 범죄집단이 창궐하여 금주라고 하는 일반예방의 효과를 거두기는커녕 더 

큰 악이 횡행한 것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금주법이 실패한 가장 중요한 까닭은 

일반국민의 합의와 동의에 기초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에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듯이 

성매매의 유형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이 가운데 폭력이나 강요 또는 착취 등의 

형태에 의한 성매매에 대하여는 이견 없이 그 불법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단순 성매매

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과 불처벌이라는 극과 극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이 법을 추진한 이익집단 내지 정치세력들은 오로지 하나의 입장에 근거를 두고 

입법화하였다. 즉,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어느 일방의 의견만을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한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비판 내지 반발이 제기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

한 일이었는지 모른다.

또 성매매의 불법성에 대한 합의도 없으면서 성매매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형법의 

‘최후 수단성’(ultima ratio)보다 '최우선 수단성'(prima ratio)을 강조한 것으로 이는 형

법 적용의 일반원칙에 반하는 것이다.41)

39) 이들 내용에 관하여는 윤영철, “형사입법론으로서 형법의 최후수단성에 대한 고찰”, 형사정책(제

13권 제2호, 2001), 157-192면; 김성규, “형벌목적의 형사정책적 딜래마”, 형사정책(제17권 제1호, 

2005), 9-32면 참조.

40) 이상돈, “법익보호원칙 - 근대형법의 신화인가 이성인가?”, 형사정책연구(제5권 제1호, 통권 제

17호, 1994년 봄), 173-214면; 전지연, “형법형성에서의 법치국가적 원리”, 연세법학연구(제3집, 

1995), 665-688면; 변종필, “형법의 임무”, 형사정책연구(제8권 제4호, 통권 제32호, 1997 겨울호), 

307-328면; 이용식, “형법의 임무 - 법익보호인가, 사회윤리보호인가?”, 피해자학연구(제9권 제2호, 

2001), 275-301면 참조.

41) 같은 견해로는 박혜진, 38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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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형법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법익보호의 측면에서 보아도 과연 단순 성매매가 

어떤 법익을 침해하는지에 대하여 심히 의심스러운 마당에 이를 범죄화하는 것은 ‘의심

스러울 때는 시민의 자유를 위해’(in dubio pro libertate)42)라고 하는 법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매매특별법은 집행상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인 입법

상 문제점도 가지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성매매특별법은 애초 예견했던 바와 같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많

은 문제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3.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의 결여

흔히 성매매(매춘)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고 말해지지만,43) 오래된 직업이

기 때문에 법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도둑질이나 사

람을 죽이는 일도 역사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오래되었을 텐데 이것도 법의 보호를 받아

야 하는가? 오히려 단순 성매매를 범죄로 하지 않거나 적어도 불처벌해야 하는 논거는 

인간 본성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인간의 성은 동물과 달리 단지 종족번식이나 생식에만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이

나 행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모든 인간이 성에 대한 본능을 가지고 있다면 차별 

없이 존중받아야 할 것이다. 인간의 성이 외부적인 형태로 표출되는 양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적어도 타인에 대한 폭력이나 강요 또는 착취의 목적이 아닌 형태로 

표출되는 성행동이라면 이는 적어도 국가가 관여하거나 간섭할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스스로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들 사이에서 상호간의 합의에 

의하여 행해지는 성행위는, 설혹 금전적인 대가가 개입된다고 하여도, 이를 범죄로 하

여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할 것이다. 성매매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숭고

해야 할 인간의 성관계가 금전이라는 수단으로 매개되는 것은 인간의 존엄을 해친다고 

주장하나, 이 세상의 모든 인간사에 금전이 개입되지 않은 것이 있을까? 예컨대, 죽어

42) 이상돈, 212면; 윤영철, 170면 참조.

43) 번 벌로/보니 벌로(서석연/박종만 옮김), 매춘의 역사 , 까치, 199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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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사람일지라도 병원에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그 사람의 생명이나 건강을 구해

주지 않는다. 특별한 구호단체가 아니라면 굶주림에 처해 있는 가난한 자에게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음식을 제공해주지는 않는다. 인간에게 가장 귀중한 생명이나 건강조

차도 금전의 대가가 지불되는 현실에서 성매매 -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성적 

서비스의 제공과 그에 대한 대가의 지불 - 에 대하여 금전이 지불되는 것이 과연 인간

의 존엄을 해치는 것이 될 수 있을까? 게다가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들 - 예컨대, 지체장애인, 노인,44) 군인, 외모가 준수하지 못한 자 등 - 에게 국가가 

금욕을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것이 아닐까?

성매매는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단순하게 해결하기 어려운 인간의 성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그것은 바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배려, 동정심에서 

출발하여 접근해야 하는 문제임을 명심해야 한다. 단순히 기존의 도덕이나 윤리에 반한

다고 하여 법의 잣대로 해결해서는 안 되고 또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문제인 것이다. 

‘가장 오래된 직업’인 된 까닭은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Ⅵ. 성매매에 대한 정책 제언

冒頭에서 지적하였듯이, 성매매특별법은 당초 예견했던 바와는 다른 많은 문제점들

을 露呈하고 있다. 그 까닭은 이 법이 일반국민의 동의와 합의를 수렴하지 못한 채 

한쪽의 의지만을 토대로 제정되었고, 형법의 일반원칙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입법되고 

집행되었기 때문이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본성에 부합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

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결론내릴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그대로 보고만 있

을 수만은 없다. 어떠한 방식을 취하든 간에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조치45)를 취해야 할 것인데, 과연 그러한 방법은 무엇일까?

44) 정지섭, “종묘공원 일대, 콘돔 지급·성교육 확대 - 종로구 노인 성병 대책 나서”,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0/29/2008102900078.html 참조.

45) 미국에서 성매매에 관한 찬반논의에 관하여는 Robert P. McNamara and Jacqueline Boles, 

“Should Prostitution Be Legalized?”, Controversial Issues in Criminology (ed. John R. Fuller 

and Eric W. Hickey), Boston: Allyn and Bacon, 1999, pp.1-1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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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은, 적어도 단순 성매매에 관하여 일반인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파악하

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일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일반

인의 생각을 조사하였다고 하지만,46) 그것이 과연 진심에서 나온 의견인지는 의심스럽

다. 피조사자의 입장에서는 관련 부처에서 행하는 의견조사에 대하여 반대의 의견을 

제시하기가 경험칙상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보다 객관적인 기관에서 의견을 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법집행의 측면에서 ‘선택과 집중’의 정책을 행하여야 할 것이다. 제한된 경찰력

으로 모든 성매매를 단속한다는 것은 불가능할뿐더러 그럴 경우 더 중한 범죄의 단속에 

흠결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경찰력은 보다 중한 법익침해가 발생하는 성매매 유형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단순 성매매를 암묵적으로 인정한다고 하여도 모든 유형의 단순 성매매를 인정

하는 것에도 문제 - 예컨대, 성병의 만연, 에이즈의 확산 등 - 가 따를 수 있다. 바람직한 

것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장소에서, 일정한 구역에서만 성매매의 영업을 할 수 있는 

이른바 구역화(zoning)를 시행하는 것일 것이다. 이미 외국에서는 특정한 지역에서만 

성매매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앞으로 우리의 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많을 것이다.47)

궁극적으로 단순 성매매에 대하여는 장기적으로 볼 때 비범죄화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하여도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

는 데에는 단순 성매매의 처벌을 지지하는 측으로부터 또 다른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 

따라서 입법적인 비범죄화보다는 사실상의 비범죄화, 즉 단순 성매매가 법률적으로는 

범죄이지만 실제로는 처벌하지 않는 방식을 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의 비범죄화로서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

기 때문에 성병과 에이즈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조치(예컨대, 성매매업소 종업원들에 

대한 정기검사 등)의 시행이나 특정지역에서만 성매매업소를 영업할 수 있게 하는 구역

46) 동아닷컴, “5년만의 성매매 실태조사 현실반영 “미흡”, 
http://www.donga.com/fbin/output?n=200809190402 참조.

47) 호주의 성매매 정책에 관하여는 Sally-Anne Gerull and Boronia Halstead, Sex Industry and Public 

Policy, Canberra: Australian Institute of Criminology, 1992; Barbara Sullivan, The Politics of 

Sex,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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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작업이 동시에 행해져야 할 것이다.

인간의 성 문제는 극히 개인적이고 비밀스러우며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할 고유

의 영역일 수밖에 없다.48) 따라서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해지는 

인간의 성관계가 자유롭고도 책임 있게 행해질 수 있다면 국가나 사회가 간섭하지 않아

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러한 성숙한 사회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

들 사이에서 솔직한 담론이 계속되어야 하고, 그러한 담론을 거쳐 수렴된 결과들이 현

실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49)

48) 성과 도덕에 관하여는 Lori Gruen and George E. Panichas, Sex Morality and the Law,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1998 참조.

49) 성매매 일반에 관한 문헌으로는 James E. Elias, Vern L. Bullough, Veronica Elias(eds.), 

Prostitution, New York: Prometheus Books, 199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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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ation and Proposal on the Prostitution Act 2004

50) Lee, Kyung-Jae*

The Prostitution Act 2004 has been enforced since 2004 to regulate and punish 

all kinds of prostitution and its' solicitation, but the critics have criticized that the 

Act is not effective, do not conform to the legal principles such as 'ultima ratio' 

and 'in dubio pro libertate'. After enforcing the Act the owners and prostitutes 

commit the suicides, protest against the severe law enforcement and prostitute 

are going abroad to make money and 'the Johns' are too going abroad to buy 

sex. Furthermore, in fact, only a few people who commit prostitution are 

punished and almost all the law-breaking persons are not punished or remanded 

to so-called 'John School' without a prosecution.

All the matters concerning the Act are derived from the problems of legitimacy: 

the Act was made by a small feminist group who are in favor of prohibiting all 

kinds of prostitution, so it has little concensus among the ordinary people. And 

it ignores the basic human sexual instinct, so that receives no support from the 

ordinary people. An Act without concensus from the people cannot help failing 

in the long run from the empirical viewpoint, for example the Prohibition Law 

in the 1920 - 30s in the United States.

To make the Act rational and effective, it needs to change the prostitution 

policy: for example, in the long-term perspective a simple kind of prostitution 

between consulting adults is decriminalized, zoning policy of prostitution will be 

introduced in the future to protect freedom of sexual autonomy, and social policy 

to reduce social disease or AIDS will be needed. And most of all it needs 

understanding of all humankind.

* Professor, College of Law,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Ph.D. i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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